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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고단1104  미성년자약취

피  고  인 A 73, 남

검       사 박홍규(기소), 황근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0:45경 거제시 C에 있는 **공설운동장 내에서 피해자 *** 

ㅇㅇㅇㅇ(필리핀 국적, 여, 24세)가 아들 ㅇㅇㅇ(2세)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

해자에게 접근하여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남편은 몇 살이냐, 남편이 지금 집에 있느

냐’라는 등으로 치근대다가 이를 꺼려한 피해자가 짐을 챙기고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유아인 위 ㅇㅇㅇ를 양팔로 안아 목말을 태운 뒤 아들을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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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위 운동장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앞까지 약 200m 

이상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아의 보호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를 약취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나바로 ㅇㅇ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사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1년~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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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죄질 및 범행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

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약취의 정도 및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자진하여 약취를 

해소한 점 등 

      판사      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